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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병원에서부터 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공공의료법인

등의 서로 다른 다양한 설립주체가 있으며 이 모든 의료기관들은 국민보

건향상을 위한 중추적 중심기관으로서, 의료전달체계의 주 공급자로서

민간의료기관이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

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민간의료기관

들에 대하여 기여만큼의 인정을 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는 의

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면서 세법상의 조세지원은 영리법인과

동일한 정책을 위주로 적용하고 있고, 조세지원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들

도 여러 가지 설립주체에 따라 동일한 조세지원을 받지 못하는 법적인

모순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병원계에 비우호적인 정책 결정과 비

현실적인 보험수가가 의료기관 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할 수 있

다.

최근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의료정책의 변화를 예고하였으며

이에 발맞춰 의료환경과 병원경영의 투명성 및 정상화를 향한 노력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병원 채산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

중 비교적 용이한 민간기부금의 확대유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감면

중에서 의료기관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설립주체에 따른 조세제도 분석 및 일부 의료

기관의 조세부담 조사를 통하여 그 차이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세 제

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현황파악, 의료기관의

비영리성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제도 조사 그리고 의료기관 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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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선행연구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의료기관 설립주체별 조세제도 및 준

조세를 분석하고 더불어 실제 일부 의료기관의 조세부담조사를 행하여

의료기관 조세부담 형평성을 분석한 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의료사업으로부터의 수익을 의료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순수의료 목적에 국한하여 그 비용의 일정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사단

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에 대한 손금산입의 범위도 학교법인, 사회복지

법인, 국립대학교 병원 및 서울대학교 병원과 형평있게 조정한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기부금의 손금 인정 한도액을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경우도 학교법인, 국립대학교 병원 및

서울대학교 병원과 동등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민간 기부금의 유인이 활

성화 되도록 한다. 셋째,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총 급여의 일정 범위를 근로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듯이 대학 교수의 신분이고 소득발생의 유형이

같으면 대학부속병원이 아닌 병원으로부터의 소득도 총 급여의 범위에

포함하여 비과세 소득의 계산과표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부가

가치세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효과

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나 현재 의료행위에 대한 면

세는 부분적 면세이고 의료 수익에 부가가치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환자

가 부가세를 전액 부담하는 형태가 되므로 의료를 위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대리납부부가세는 면세사업자

의 경우 과세사업처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과세 제외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료 관련 용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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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의료용역을 면세범위에 포함시켜 면세처리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

하다. 다섯째, 지방세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국립대학교 병원

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소세와 대도시 지역에

서의 등록세 비과세를,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대도시 지역에서의 등록세

비과세 처리를 제시한다. 여섯째, 관세와 관련하여 대학병원이외의 수련

병원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학술연구용 물품의 관세 감면율 적용과

국내 제작이 곤란한 첨단의료기기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관세 경감

규정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면세 처리해 줄 것을 제시한다.

이상의 세법별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우리라 의료기관 관련세제의

전체적인 개선방향을 말하면 의료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주요고유목적사업

인 경우는 단체의 설립형태 또는 등록 부처에 차이가 있어도 동등한 세

제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일 것이다. 또한 외

국의 경우와 같이 영리와 비영리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확실한 세제상 혜택을 주되 의료기관은 경영의 투명성을 유지하

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다양한 설립 주체 중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

인 두 기관의 조세부담을 실제로 조사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분석하

고자 한 데 의미가 있으며 일부 기관만을 분석하였으므로 의료기관 전체

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고 하겠다. 향후 의료기관의 다양

한 설립주체별로 빠짐없이 실제 조세부담 내역을 조사하여 세목의 타당

성 검토 및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분석하도록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바이

다.

핵심되는 말: 조세제도, 조세형평성,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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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병원에서부터 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회사법인, 특수법인, 의료법

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공공의료법인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다양

한 설립주체가 있으며 이 모든 의료기관들은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중추

적 중심기관으로서, 의료전달체계의 주 공급자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국

민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운영을 가능하

게 하고 둘째로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건강 검진을 행하고 있으며 셋째로 지식기반 첨단 전략 산업으로서 사회

적 고용 창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고 넷째로 지역사회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 보건의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병원은 1999년 현재 830개이며 이 가운데 726개의 병원이 민간부문

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전체 병원의 87.5%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공

공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병원은 104개로 12.5%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보건의료에 대한 민간부문의 많은 기여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의료기관들에 대하여 기여만큼의 인정을

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조세의 법적인 모순성을 지니고 있다. 이

는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면서 세법상의 조세지

원은 영리법인과 동일한 정책을 위주로 적용하고 있고, 조제지원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들도 여러 가지 설립주체에 따라 동일한 조세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즉,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비영리성을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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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어 1998년의 경우 한 해 동안 776개 병원 중 75개 병원이

도산하여 도산율이 9.7%로 같은 기간 일반법인의 부도율 3.4%와 비교하

여 약3배 높은 도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의료기관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비현실적인 보험수가와

더불어 병원계에 비우호적인 정책결정이 주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의료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접근도 제고(의료공급의 확

대, 의료보험적용)에서 의료비 안정과 의료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고 이

를 추진하고자 1999년 11월 15일 기준약가인하를 시작으로 2000년 7월 1

일 의약분업 및 보험제도, 수가제도, 의약품유통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의료정책의 변화를 예고하였다. 이러한 의료정책의 변화와 발맞춰

의료환경과 병원 경영의 투명성 및 정상화를 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

겠다.

병원 채산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은 일반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익증대와 비용 절감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수익증대에서 의료직접수익

의 증대 방법으로 의료보험수가 인상, 간접수익의 증대 방법으로 민간기

부금의 확대 유인과 정부보조금을 들 수 있다. 또한 비용절감에서 의료

직접비용의 절감 방법으로는 의료서비스 생산성 향상을, 간접비용의 절

감방법으로 의료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방법을 들 수 있다. 여러 가지

대안 중 정책수립 및 시행의 용이도를 따져볼 때 민간기부금의 확대유인

과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감면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세부

담의 공평성과 조세의 중립성을 통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

세제도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병원관계 조세제도에 대한 연구를 해 보

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설립주체에 따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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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도 분석 및 일부 의료기관의 조세부담 조사를 통하여 그 차이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세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의 비영리성과 비영리법인의 조세제도를 파악한다.

둘째, 조세법상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별로 세제상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셋째, 의료기관 중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두 병원의 실제 조세부담을

조사한다. 넷째, 실제 조세부담이 많은 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다.

다섯째, 의료기관 관련 세제의 형평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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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의료기관 설립주체별

조세제도 및 준조세 분석

일부 의료기관

조세부담 조사

의료기관 조세부담 형평성 분석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제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현황파악

의료기관의 비영리성

분석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제도 조사

의료기관 조세관련

선행연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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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현황

가.병원의 기능과 역할

병원은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중추적 중심기관으로서, 의료전달체계

의 주 공급자로서 국민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한다. 또한 병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생활의 지원산업, 보건교

육의 실시,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건강

검진,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

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병원은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국민보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건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

한 자료를 제공하고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병원의 목적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 3 조에서는 의료기관은 의료, 조

산의 업을 행하는 곳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 39 조

는 구체적으로 진찰, 검사, 조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간호 등

을 행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 18 조에는 의료법인

등의 사명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 기여해야 하고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

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 42 조에서는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

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

수교육의 실시,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등과 같은 부대시설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병원 산업을 포함한 지식 기반 서비

스 산업에서 약 50 만 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져 향후 고용창출은 지식

기반서비스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MF 관리체제의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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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경제구조의 질적 변환과 21세기적 산업으로서, 또한 WT O 체제

출범에 따른 환경변화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수요확대 등 병원 산업은

보건의료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다. 병원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및 타 산업간 구조적 측면을 분석해 본 결과 병원산

업은 198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전 산업 평균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향후

2010년쯤 2%를 상회할 것으로 추계된다. 또한 병원 산업은 노동집약적

고용성장형 산업으로서 1995년에 비해 2010년경쯤 부가가치 유발은 10배

정도, 취업유발 인원도 약 3 배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의료기관의 종류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크게 병상 수와 설립주체에 따른 두 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1)병상수에 따른 구분

의료법 제3조에 의하면 의료기관 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

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의료원)을 행하는 곳을 말하는 데

종별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등으로 나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국민의료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표2는 의료기관의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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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체의료기관 현황(1997)

단위 : 개

계

일반 치과 한방

기타1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병원 의원 병원 의원

의료기관
32,700

(100.0)

718

(2.2)

15,876

(48.6)

21

(0.0)

9,222

(28.2)

98

(0.3)

6,348

(19.4)

417

(1.3)

병상
220,427

(100.0)

145,903

(66.2)

49,586

(22.5)

153

(0.0)

6

(0.0)

5,493

(2.5)

209

(0.1)

19,077

(8.7)

주 : 1) 기타에는 결핵, 나병, 정신 등 특수병원과 회사의 종업원을 위한

부속의원, 조산소가 포함됨.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통계연감』, 각 연도

표 2. 전체의료기관의 연도별 현황

단위 : 개

연도 합계

병원 의원급

소계
일반

병원1 )

치과

병원

한방

병원

특수

병원
소계

일반

의원

치과

병원

한방

의원
기타2 )

1975 11,188 183 170 3 5 5 11,005 6,087 1,611 2,377 930
1980 11,781 341 322 3 11 5 11,440 6,344 2,025 2,317 754
1985 15,154 534 500 4 17 13 14,620 8,069 2,994 2,774 783
1990 21,701 627 556 6 33 32 21,074 10,935 5,286 4,261 592
1991 23,373 639 557 6 41 35 22,734 11,746 5,952 4,497 539
1992 25,022 669 573 7 52 37 24,353 12,355 6,632 4,849 517
1993 26,661 704 602 7 54 41 25,957 12,966 7,269 5,250 472
1994 28,121 744 632 8 64 40 27,377 13,647 7,718 5,553 459
1995 29,773 787 664 12 69 42 28,986 14,343 8,292 5,928 423
1996 31,173 837 692 14 81 50 30,336 15,002 8,761 6,172 401
1997 32,700 886 718 21 98 49 31,814 15,876 9,222 6,348 368

주:1)종합병원을 포함. 2) 부속의원 및 조산소를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통계연감』,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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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설립주체에 따른 구분

의료법 제 30 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5가

지로 한정하고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정부 투자기관 관

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

보훈복지공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한 의료법 제 31 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다.

그러므로 설립주체에 따른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분류는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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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립주체에 따른 의료기관의 분류

유형 및 병원수 성격
운영

형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개인병원 (395 개) 민간 영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립병원 (국립경찰병원 외 12개)

도립병원 (경기도립정신병원 외 1개)

국공립병원 (연천군보건의료원 외 12개)

시립병원(시립동부병원 외 9개)

공공

비

영

리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의료법인)
의료법인(강북삼성병원 외 198개) 민간

수익

사업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해양병원 외 2개)

재단법인 (서울위생병원 외 37개)

특수법인 (서울대학병원 외 30개)

학교법인 (카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외

64개)

사회복지법인(삼성서울병원 외 25개)

민간

민간

공공

민간

민간

수익

사업

지방공사
지방공사병원 (지방공사강남병원 외

33개)
공공

수익

사업

기타 의료법 제 31

조 (개설특례)
회사법인 (대우중공업부속병원 1개) 민간

수익

사업

자료: 손원익, 전영준, 김건수.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한국

조세연구원, 1997. 7

박충환. 비영리법인의 세무. 법문사, 1996:259

대한병원협회. 1999 전국병원명부, 1999

설립형태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이를 크게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의료기관: 학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

법인 등이 설립한 법인병원과 개인이 개설한 개인병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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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국가 및 지방공사 등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의미하

며 설립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국공립병원에는 국립의과대학부

속병원, 국립병원, 시립병원, 군립병원, 공사병원 등이 있다.

대한병원협회 등록병원을 기준으로 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규모별

및 설립근거별로 요약하면 표4과 같다.

표 4. 공공 및 민간부분의 규모별 병원현황

단위: 개, %

계 100병상 미만 100- 199 병상 200- 300 병상 300병상이상

공공2 )

민간

개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회사법인3 )

104 (12.5)

726 (87.5)

394 (47.5)

199 (24.0)

65 (7.8)

38 (4.6)

26 (3.1)

3 (0.4)

1(0.2)

16

371

284

53

6

14

11

2

1

22

129

68

46

7

5

3

0

0

21

96

35

44

4

6

6

1

0

45

130

7

56

48

13

6

0

0

계 830(100) 387 (46.6) 151(18.2) 117 (14.1) 175 (21.1)

주: 1)1999년 3월 현재

2)국립, 국공립, 국립대, 시립, 지방공사, 적십자 등 특수법인을 포함

3)회사 또는 산업체의 종업원을 위한 부속의원임.

자료: 대한병원협회. 전국병원명부, 1999

다.의료기관의 재정 악화

1)의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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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사회보험방식으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1989년 7월 전

국민의료보험제도와 의료전달체계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보험

수가가 의료원가를 반영치 않고 근로소득기준 3% 정도의 낮은 보험료를

채택하므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의료수가 저하

를 초래하게 되었다. 표5에서 보면 의료보험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된

1977년의 보험수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임금지수를 100으로 하였을 때

1997년의 보험수가지수는 406이었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474.4이었다. 임

금은 1,786.6으로 보험수가에 비해 4배 이상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진료비 보상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급여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환자부

담비율이 50% 수준에 이르고 의료기관의 진료량 조절 노력 부족으로 국

민의료비 증가 억제 실패, 진료 행위의 왜곡, 의료인력수급의 불균형, 의

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 등의 다양한 문제를 초래

하게 되었다.

표 5. 보험수가지수 및 물가지수

1977 1997
보험수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임금지수

100

100

100

406.0

474.4

1,786.61 )

주: 1)명목임금기준

자료: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통계연보, 1999

통계청. 주요경제지표, 1997

2)의료기관의 경영성과

가)병상이용률과 병원의 경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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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료기관들이 대부분 민간부분

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민간의료기관들의 경영성과는 병상이용률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표6에서와 같이 전 국민 의료보험제

도를 시행하기 전에 병상이용률이 저조하였으나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제도 실시 후 1990년에는 병상이용률이 상승하였다가 1997년에는 70.2%

로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95년의 경우 1994년에 비해

10%정도 급격한 하락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의료보험 도입 초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제고로 인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나 장기

적으로 지속되지는 않고 다시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1994년부

터 정부의 재특자금을 통한 병원의 신규 설립에 의한 병상수의 증가로

병상이용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병상이용률

의 하락과 함께 병원경영실적은 표7과 같이 계속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표 6. 연도별 병상수 및 병상이용율 추이

단위: 개, %

병상수 병상이용률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9

38,096

74,365

99,843

107,223

115,188

126,126

141,267

150,632

160,832

169,968

64.5

60.7

60.3

80.6

78.8

77.3

75.1

75.8

65.5

69.6

70.2

- 12 -



주: 분석대상병원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결핵병원,

나병원, 정신병원에 대한 현황임.

자료: 복지보건부. 보건사회통계연보, 각 연도

표 7. 민간병원급의 경영성과1 )

단위: 백만원

1992 1993 1994 1995 1997
의료사업 수익합계

의료사업 비용합계

의료손익

의료외수익2 )

의료외비용3 )

경상손익

특별이익4 )

특별손실4 )

법인세등

당기순손익

2,910

2,636

274

71

257

88

4

4

10

78

3,208

2,880

328

64

311

81

2

11

18

54

3,455

3,248

207

146

324

29

5

21

17

- 4

3,826

3,633

193

90

307

- 24

10

10

11

- 35

4,406

4,144

261

97

330

28

14

26

12

4

주:1) 민간병원이란 전체병원 중 국, 공립병원을 제외하였으며 백병상

기준임.

주:2) 의료외수익에는 수입이자와 할인료, 보조금수입, 기타수익이 포함

됨.

주3) 의료외비용에는 지급이자, 기부금, 이연자산상각비, 의료사고보상비,

전출금 등이 포함됨.

주4) 특별손익에는 고정자산처분손익, 투자자산처분손익, 상각채권추심

이익, 재해손실, 기타특별손익이 포함됨.

자료: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병원경영분석, 각 연도

- 13 -



병원의 당기순이익을 보면 다른 산업에서 영업활동이라고 할 수 있

는 의료활동에서는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영업외활동인 의료외 수

지면에서의 적자가 상대적으로 커 병원의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활동의 영업실적이 의료외 활동에 비해 낮은 것은 낮은 의료보

험료, 낮은 진료수가, 높은 인건비 비중에 기인하는 것으로 의료업의 매

출액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외 비용 중에는 지급이자, 기부금, 이연자산상각비, 의료사

고보상비, 전출금 등이 포함되는데 지급이자 등 의료외 활동에서의 과중

한 부담이 병원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병

원이 지급하는 지급이자 중에는 의료시설충당을 위한 의료시설투자에 대

한 금융비용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은 수가통제 하에서 의

료기관간의 경쟁이 가격경쟁보다는 시설경쟁을 통한 환자를 확보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나)인건비 비중의 증대

표8은 의료비용 중 인건비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의료비용 중

인건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41.8%까지 증가하여 의료업의 인

건비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의사인건비 비중도 1995년에

11.2%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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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민간병원의 1백병상당 의사인건비 비중

단위: 백만원, %

1992 1993 1994 1995 1997
의료사업 비용합계 (A )

인건비계 (B )

(B/ A )

의사급여 (C)

(C/ A )

2,636

1,018

(38.6)

282

(10.7)

2,880

1,175

(40.8)

299

(10.4)

3,248

1,350

(41.6)

370

(11.4)

3,633

1,519

(41.8)

408

(11.2)

4,144

1,646

(39.7)

426

(10.3)

자료: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병원경영분석, 각 연도

표9는 총의료수익 중 각 원가비율을 나타내며 이 중 인건비비율은

1992년의 34.8%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1995년에는 거의 40%까지 증가하

고 있다.

표 9. 총의료수익 중 원가 비중

단위: %

1992 1993 1994 1995 1997
의료수익중

원가비율

인건비비율

재료비비율

관리비비율

기타비율

93.4

34.8

38.0

20.4

0.2

93.2

36.4

36.4

20.2

0.3

97.6

38.9

36.5

21.9

0.4

97.2

39.4

34.4

23.1

0.2

94.1

37.4

33.7

22.8

0.2

주: 민간병원의 경우임.

자료: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병원경영분석, 각 연도

총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중을 다른 산업과 비교해 보면

- 15 -



1997년을 기준으로 표8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업은 39.7%인 데 비하여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료업이 도소매, 숙박업보다는 13배정도, 부동

산 및 사업서비스업보다도 1.2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0. 산업별 총비용 중 인건비비중

단위: %

1980 1985 1990 1995 1997
제조업

전기가스

건설

도소매

운수창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

10.14

8.47

27.48

3.88

18.97

14.24

25.51

10.35

8.82

22.88

2.97

21.14

21.11

22.62

13.51

15.33

26.08

4.14

29.08

21.59

21.47

12.62

11.44

22.58

3.71

23.45

29.22

17.46

10.68

8.99

18.44

3.05

18.34

33.95

23.37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다)의료업의 수익률 수준

의료업의 수익성지수를 다른 산업과 比較해 보면 표11과 같으며 병

원과 종합병원의 지표가 다른 산업에 비하여 현저히 惡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이익에 의료외수익을 가산하고 의료외비용을 차감한 경상이익

의 총자본에 대한 비율 즉, 총자산경상이익율은 1997년에 종합병원이

0.6%, 병원은 2.0%이었다.

이를 산업간 비교를 통해 보면 11개 비교대상산업 중 1992년에는

병원은 2위, 종합병원은 6위, 1993년에는 각각 3, 4위이었으나, 1994년에

는 각각 4, 5위, 1995년에는 각각 9, 10위, 1997년에는 각각 4, 5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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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있다.

또한 의료수익 대비 당기순이익인 의료수익순이익률을 보면 1997년

에 종합병원은 0.1%, 병원은 1.9%이었으며 산업간 비교를 통해 보면 11

개 비교대상산업 중 1992년에는 병원은 2위, 종합병원은 3위 1993년에는

각각 4, 5위, 1994년에는 각각 5, 6위 그리고 1995년에는 각각 9, 10위,

1997년에는 각각 3, 5위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수익 대비 의료이익인 의료수익의료이익율을 보면

1997년에 병원이 7.3%, 종합병원이 5.9%이었으며 산업간에는 1992년에

는 11개 산업 중 병원은 5위, 종합병원은 7위이었으며 1993년에는 각각

5, 6위이었으며 1994년에는 각각 9, 8위, 1995년에는 7, 9위, 1997년에는

각각 4, 5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대표적인 수익성지표가 연도별로 의료업이 낮은 수익성

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병원보다 종합병원의 수익성지표가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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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수익성지표의 산업간 비교

단위: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총자산경상이익률 1 )

전기가스업

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

운수창고

제조업

숙박

부동산 사업서비스

도소매

건설업

병원

종합병원

광업

(6/ 11)4 )

7.20

2.34

4.15

1.45

- 0.04

4.08

1.29

2.24

5.6

3.3

- 5.11

6.16

3.84

3.37

1.59

2.26

1.72

1.58

3.31

4.50

2.70

- 5.24

6.33

3.55

4.72

2.64

2.33

2.13

1.92

2.57

3.10

0.75

- 6.11

(10/ 11)

5.73

4.93

4.25

3.59

2.73

2.15

1.74

1.17

0

- 1.60

- 7.52

2.96

3.97

1.45

0.93

1.29

1.42

1.40

0.67

0.5

- 1.0

- 13.60

(5/ 11)

2.70

2.60

- 2.02

- 0.30

0.51

2.02

- 0.75

- 0.05

2.0

0.6

- 8.38

매출액 (의료수익 )순이익률 2 )

전기가스업

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

숙박

운수창고

제조업

부동산 사업서비스

건설업

도소매

병원

종합병원

광업

(3/ 11)

9.97

2.58

- 1.71

2.98

0.94

2.19

1.38

0.70

6.0

3.0

- 2.54

5.06

2.96

1.81

2.31

1.11

0.45

1.96

0.36

4.20

2.00

- 2.93

8.82

3.23

3.22

4.23

1.97

1.14

2.13

0.44

2.9

- 0.1

- 5.23

(10/ 11)

8.12

5.14

3.60

3.34

2.83

1.04

0.63

0.40

- 0.60

- 2.10

- 4.50

7.90

3.94

1.40

0.51

0.53

- 0.40

0.10

0.40

0

- 1.6

- 12.81

(5/ 11)

3.89

1.39

- 0.63

- 2.81

- 1.03

0.81

- 0.45

- 0.68

1.9

0.1

- 43.85

매출액 (의료수익 )영업 (의료 )

이익률 3 )

전기가스업

숙박

제조업

운수창고

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

건설업

부동산 사업서비스

병원

도소매

종합병원

광업

(7/ 11)

22.88

8.56

6.64

9.70

6.41

5.78

7.92

7.6

1.72

6.6

- 12.73

22.26

8.93

7.04

8.95

5.41

6.39

3.99

7.8

1.73

6.8

- 11.75

21.04

10.19

7.65

8.87

6.58

6.49

4.10

2.6

1.92

2.9

18.27

(9/ 11)

17.20

10.65

8.33

7.55

7.46

5.51

4.19

4.2

1.94

2.8

- 19.98

12.74

8.20

6.54

5.68

7.00

5.13

4.01

5.1

1.70

3.7

- 73.02

(8/ 11)

13.38

8.80

8.25

5.55

5.04

4.67

4.39

7.3

1.28

5.9

- 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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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총자산경상이익률=경상이익X100/총자산

2)매출액(의료수익)순이익률=당기순이익X100/ 매출액(의료수익)

3)매출액(의료수익)영업(의료)이익률=영업이익(의료이익)X100/매출액

(의료수익)

4)( )는 11개 비교산업 중 종합병원 순위

자료: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병원경영분석, 각 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라)병원의 도산추이

병상이용률의 하락 및 낮은 수익성,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최근 병

원의 경영이 어려워져 병원들이 도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표12는

병원의 도산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1998년의 경우 한해 동안 776개 병

원 중 75개 병원이 도산하여 도산율이 9.7%에 이르고 있다. 이는 법인기

업의 부도율 3.4%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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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병원의 도산율 추이

단위: 개, %

1994 1995 1996 1998
등록병원수1 ) 650 693 726 776

도산병원수 37 22 56 75
도산률 5.7 3.2 7.7 9.7

전체법인수2 ) (A ) 125,413 142,084 160,071 -
부도법인수3 ) (B ) 4,513 6,031 5,157 -

부도율(B/ A ) 3.6 4.2 3.2 3.4

주: 1)대한병원협회 등록병원으로 일반적으로 의원급은 제외됨.

2)국세청 법인세과의 당해연도말 가동법인수임.

3)한국은행(자금부 금융시장실) 발표 부도법인수임.

자료: 대한병원협회 내부자료, 1998.5

국세청. 국세통계연감, 각 연도

한국은행 자금부 금융시장실 보도자료

보건신문사. 보건연감, 각 연도

라.2000년 의료환경의 변화

현재 병원 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의료 환경의 악화와 의료계에

비우호적인 정책 결정이 그 원인이다. 1999년 11월 15일 단행된 약가인

하와 예고된 의약분업 내용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있었으나

국민 공감을 얻는 데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정부 의료 정책의 장

기적 방향은 접근도제고(의료 공급의 확대, 의료보험적용)에서 의료비 안

정과 의료의 질 향상으로 추진할 것이며 선진국에 비해 5~6%의 낮은 수

준을 보이는 국민 의료비의 규모가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수가 통제, 진료비 지불방법의 변화와 같은 규제 정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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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가 예상된다. 기시행 또는 예고된 정부의 의료정책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분야별 정부의료정책변화

분야 내용 실시시기

보험제도

수가제도

의약품유통개혁

의약분업

의료보험통합 (재정통제강화)

심사평가원설립(동료심사제,의료기관평가)

선택진료의사자격강화

DRG 적용확대

수가차등제

수가계약제

기준약가인하 (평균 30.7% )

(수가 9% 인상, 의약품관리료 신설)

실거래가로 기준 약가 책정

물류협동조합 및 물류센터설치

병원 외래 약국 폐쇄

(응급실, 특수질환 제외)

2000.7

2000.7

2000.1

2000.7

2000.7

2001.1

1999.11

2000.2

2000.7

2000.7

보험약가지급체계를 정부 고시가체계 에서 시장 실거래구입가체계

로 개선하여 약가마진을 최소화하고 보험약가 사후관리 강화의 효과를

기대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는 사실상 더욱 가중됨이 예상된다.

2000년 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의료계나 병원계는 자체적인 의료

정책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

을 수행하고 의료기관들은 병원 경영의 투명화와 자료의 공개를 통해 대

국민 신뢰회복을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2.의료기관의 비영리성

가.비영리법인의 특성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다. 따라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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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은 법인형태의 단체나 조직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비영리법인은 의도적, 계획적인 이윤동기에서 이윤 추구를 하

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영리도 아울러 목적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

영리법인이 아니라 영리업체로 보아야 하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

는 데 필요하여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본다.

둘째,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어야 한다. 영리사업체의 출자

자는 지분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참여하고 있

고, 이 지분은 매각, 교환,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적소유에 귀속되

어 있다.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이란 사적소유와는 구분되며 지분이 있을

수 없고 출자자로부터 직접 또는 비례하여 재무적 편익이 요구될 수 없

다.

셋째, 자원조달과 실체의 유지는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자원조달은 민간의 출연이나 부담금으로 이루어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의 출자나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더욱이 사회적 요구의 필요성이 인정

되면 민간의 출연 등을 기대함이 없이 강제적 분담금이나 국가의 보조금

으로도 자원이 조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체는 계속 유지된다.

넷째, 비영리사업은 원가회수의 의사가 없이 일방적인 소비, 지출을

한다. 그러므로 영리기업은 성과측정을 초점으로 하는 데 대하여 비영리

법인은 효과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다섯째, 공익성, 사회성을 기조로 하는 단체 또는 조직으로 이루어

진다.

여섯째, 비영리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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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때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 또는 법인세 중 하나의

세목이 부과된다. 다만,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출연받은 재

산을 당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운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생기지 아니할 수 있다.

일곱째, 수익사업은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의 규칙을 적용

받는다. 비영리법인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1억 이하는 16%,

1억 초과분은 2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가 적용된다. 단, 조세

특례제한법 제 72 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항에 해

당하는 조합법인은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나. 설립 근거법에 따른 개념

1)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규정에 의하여 설

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및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의 차이점은 사단법

인은 2인 이상 설립자의 정관작성, 법인설립의사표시가 필요하고, 재단법

인은 일정목적의 재산제공, 활동조직 확정이 필요하고, 구성원의 차이점

은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사원, 재단법인은 일정목적의 제공재산으로

구성되고, 의사결정의 차이점은 사단법인은 사원총회 의사결정에 따른

자율적 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설립자의도인 정관목적에 따른 타율적 법

인이고 기관의 차이점은 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있으나, 재단법인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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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총회가 없고, 사단법인 정관 변경은 가능하나, 재단법인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해산사유에 있어서는 사단법인은 사원이 한 명

도 없게 되거나 총회의 해산결의로 가능하다.

2)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

일반법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특정의 사람, 사물, 행위 또는 지역

에 국한해서 적용하는 법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

영리법인으로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 의료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되

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다. 그리고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의 공

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익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있다.

다.적용세법에 따른 개념

1)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조세지원을 받

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재단 등으로서 다음과 같다(법인세법

제 2 조 납세의무 참조). 첫째,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

인 둘째, 사립학교법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셋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다. 넷째,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주무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 관

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

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도 법인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국세기본법 제 13 조 제 1 항). 다섯째, 법인격 없

는 단체로서 신청하여 승인 받은 단체도 역시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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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 13 조 제 2 항).

2)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영리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영리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 조합법인으로

제 72 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제 1 항에

열거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인삼협

동조합, 농지개량조합 등은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법인세율은 제일 낮은

12%의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영리법인

비영리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열거하고 있는 비영리공익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영리공익사업

이 아닌 비영리사업까지 포괄하는 모든 비영리법인 중 일부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은 종교, 자선, 학술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및 주무 관청의 허가여부에 관

계없이 종교, 자선, 학술 등의 비영리공익사업, 향교재산법의 규정에 의

하여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공익사

업, 교육법에 표기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또는 교육법에

의거 설립, 운영하는 사업, 사립학교법 시행일(1983년 6월 26일) 이전에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비영리공익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서 규정한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

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학술 또는 자선사업, 예술,

문화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공원 기타 공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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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사업 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

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험공단, 대한상공회의소의 공공직업훈련

사업, 새마을운동조직이 운영하는 사업 등을 말하고, 법인세법상의 비영

리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조합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영리

공익법인의 구분은 표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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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비영리법인의 구분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민법 제 32 조

사립학교법 제 10 조

기타특별법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2 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조합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 72 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주: 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 32 조 및 각 특별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로 이루어짐.

4)지방세법상의 비영리법인

토지관련세목을 비과세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종교단체, 교육법에 의

한 사회교육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 일

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

다.

주민세 비과세대상 비영리법인으로 학술, 교회, 사찰, 사회복지사업

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등의 개인,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

원 및 제사, 종교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사업자는 지방세법상의 사업소득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소득세법상의 비영리법인

소득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이란 거주자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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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기부금을 지급하였을 때에 소득세법상의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대

한 특별공제와 필요경비의 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첫

째,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특별 공제하는 경우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

자가 지급한 금액 중 소득세법상의 기부금으로서 근로소득금액에 100분

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과 소득세법상에 규정한 국

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합계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둘째, 기부금

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이다.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자선 등

을 위한 지정기부금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

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

의 5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

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라.영리행위에 따른 개념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여 영리 아닌

사업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영리행위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법규정에 의

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울러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비영

리법인으로 존속하게 된다. 다만, 영리행위인 수익사업과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부의무를 지게된다. 관련 세법은 비영리법인

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

법에서 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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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제도

가.비영리법인의 과세이론

국가가 가능한 한 비영리법인의 자유로운 결성과 활동을 보장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영리법인과는 달리 조세특례 등 조세지원을 부여하

고 과세를 제한하자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영리법인은 사회복지, 교육, 종교, 공공위생, 문화사업 등 정

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통하여 수행하여야 할 국민복지기능을

상당부분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예산의 지출만으로는

완전한 국민복지를 실현하기 어렵고, 비영리공익활동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독점하는 경우에 모든 비영리공익부문이 충분히 지원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민간의 비영리공익법인역할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가나 재산가가 비영리공익법인에 재산을 쉽게 출연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영리법인의 비영리 공익

활동은 그 자체가 외부경제를 낳는 일종의 공공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비영리공익활동은 그 활동에서 얻게 되는 사적이윤이 실제의 비용

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러한 재화를 시장기능에만 맡기면 최적수

준 이하로 과소 공급되기 때문에 적정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

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반면에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과세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비

영리법인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지원이 합리성과 형평성에 있어서 비영리

법인과의 사이에 불평등한 문제점을 야기 시키며 전체 국가세원을 고갈

시키고 결국 민간의 복지활동은 공익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국가가 사

후에 다시 감독해야 하는 비능률적인 문제점을 초래한다고 하며 그 논리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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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은 국가의 전체 재원을 감소시키

고 결과적으로 다른 납세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변칙적인 탈

세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비영리공익성을 빙자하여 조세회피를 할 여지가

있다. 셋째, 세제상 특혜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영

리법인과의 경쟁관계는 불공정경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세 형평

상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는 비영리법인이 제한 출연을 하여 조

세회피나 부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활

동에 대한 일정규제를 하며, 비영리법인의 운용이 비영리 및 공익에 합

치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공공모금법이 1997년 3월에 제정되어 1998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바 이 법의 취지는 사회복지 등 비영리사업의 재원이 세금 등의 형

태로 국가기관을 거치는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의 비영리기관들이 필요한

재원을 민간에서 직접 모집하고 분배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1997년 8월에 개정되어 시행 중인 바 현행 사

회복지 등 비영리법인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

는 것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된 두 가지의 중대한 비영리사업환경의 변화는 민간에

의한 비영리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복지차원에서 비영리법인의 원

활한 운영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과세상의 지원입장에서 두 가지의 상반되는

논리에 입각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논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

려하여야 한다.

첫째,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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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비영리법인을 위한 기부금유인제도로서 개인이나 기업이 지출

하는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의 비용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세 비용공제를 허용하면 그 납세자

의 기부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둘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생산활동

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과

세지원을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과세 상 특혜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영리법인과의 경쟁관계가 불공정경쟁관계로 발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비영리법인이 국가가 수행하지

못하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비영리사업을 대신 하고 있으므로 우선 조세

특례혜택은 주고 그 대신 비영리법인이 운영의 투명성과 활동의 공익성

을 유지하도록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상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나.소득관련 세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비영리법인들이 법인화 되어 있어서 개인소득세

와는 무관하며, 단지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 의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

나 이러한 단체의 금융소득(이자소득) 역시 원천징수 분할과세를 하고

있어서 개인 소득세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법인의 소득세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의 경우 내국법인은 원칙적으

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법인세법 제2조 제1항). 그러나 민법

제 32 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또는 사립학교법 제 10 조(설립허

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으로서 비영리의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 즉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법

인세의 납세 의무가 없다. 다만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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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대하여는 영리법인의 경우와 동일

한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한다(법인세법 제 1 조 제 1 항).

비영리법인의 각 유형별 법인세율은 표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5. 법인 유형별 법인세율

단위: %

법인형태 과세대상 법인세율

영리법인 모든 소득
연간소득 1억원 이하:16

연간소득 1억원 초과:28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 (수입)

연간소득 1억원 이하:16

연간소득 1억원 초과:28

조합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 72 조)
당기순이익 12

영리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반면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수익사업으로부터의 소득 및 수입에 대하여 과세된다.

장부의 기장능력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조합법인들에 대하여는 결

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12%의 세율이 적용된

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입 및 수익사업의 범위는 표16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명시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이 수

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과 부채 및 수익과 비용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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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해서 기장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 24조, 제2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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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법인세법상의 수입 및 수익사업 범위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 2 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 1 항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 재화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 16 조 제 1 항

각호 규정 이자, 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 17 조 제 1 항

각호 규정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 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고유자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

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조경 및 관련서비스업 외의 농

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

3.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

를 경영하는 사업

4.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하는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

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

위하는 사업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

한다)

6. 비생명보험업중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

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제공하

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 제12조 제 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주1):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이나 증권의 양도매매익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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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

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

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

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계산시 이

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 24 조의 제3항).

지정기부금은 내국법인이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이 높은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으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

금으로 인정된다(법인세법 제 29 조 제 1 항).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수익사업의 소득

금액(잉여금 포함)에 달하는 금액까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은 비영리법인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데 표17은 비영리법인별 손금한도를 요약한 것이다.

표 17. 비영리법인의 손금한도

한도

비영리내국법인

이자소득,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 조합원에

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그 밖의 수익사업소득의 50%를 합산한 금액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

서울대학교 병원, 조직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한도

공공법인
비영리: 비영리내국법인과 동일한도

영리: 일반영리법인과 동일한도

협동조합중앙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3항)
수익사업소득금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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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이자소득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 조

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그 밖의 수익사업소

득의 100분의 50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과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예술단체법인,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

회,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조세특례제한법 제 74 조 제 1 항)의 경우

에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공법인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리법인 또

는 비영리법인으로 세법상 지위가 달라지는데 공공법인이 비영리법인으

로 분류될 경우에는 앞에 설명한 비영리내국법인의 한도가 적용되고 영

리법인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일반영리법인과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지정기부금만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며 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 X 5/ 100

공공법인 중 농업,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조세특례제한법 제 74 조

제 2 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70 조 제 3 항)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한도액

은 다음과 같다.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x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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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속 및 증여관련 세제

상속재산이 법인에게 귀속될 경우에는 그 법인의 성격에 따라 상속

세의 납세의무가 달라진다.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이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하게 되어 동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생기고,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법인세법상 수익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

고 상속세 납세의무가 주어진다(법인세법 제 15 조 제 2 항).

그러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세법이 규정한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

사업 기타 공익사업 에 포함되는 상속,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때에는 상속, 증여세를 면제한다(상속, 증여세법 제 16

조, 시행령 제 12 조, 시행규칙 제 3 조). 이 경우에도 공익사업에 출연

(기부 또는 증여를 포함)한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하는 주식(출연 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을 포함)과 출연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

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라.재산관련 세제

재산관련 세제는 토지, 건물 등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것으로 국세

중에서는 특별부가세 및 토지초과이득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

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있다.

먼저 특별부가세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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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 생기는 양도차

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한편, 부가적으로 법인세의 부가세

(sur - tax ) 성격인 특별부가세가 부과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를 제외한 모든 법인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은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인세법 제 59 조의 2).

그러나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 농업협동조합, 부산아

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감면 또는 면제된

다(조세특례제한법 제 81 조, 제 82 조, 제 84 조, 제 85 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는 소득이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 재

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

세가 면제된다. 다만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학교법인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지 아

니한 때에는 세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의 경우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면제대상 토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

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

지,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사업수행

을 위한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 있다. 특별부가세

를 면제받은 법인이 세법에 따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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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그 밖에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임업

협동조합법 또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어촌계

및 산림계를 포함)과 조합 또는 이들 조합과 그 중앙회(농지개량조합연

합회 포함)가 상호간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목장용 토지,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사업

및 신용사업용 토지 또는 사원용 주택 등은 제외된다. 또한 각 조합과

그 중앙회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

에 토지 등을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특

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두번째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그 법

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로 분류되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법인의 고유업무

라 함은 법령에 규정된 업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 등을 받은 업무

및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토초세법 제 9

조).

그러나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

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한다. 여기서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이라 함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 12

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제 2 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며,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세 번째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소유권 취득시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취득가액

의 2%가 부과된다. 세법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지방세법 시행령 제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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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

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단, 취득일로부터 1년(제 1 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 107 조). 여기

서 세법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 79 조에 명

시된 단체를 말하며 그 내용은 표18과 같다.

표 18.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나환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

적으로 하는 단체 및 대한나관리협회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7.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

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군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혁명부상자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수익

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이란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며

다음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1.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

이 경영하는 의료업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주: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2((수익사업의 범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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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등록세는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할 때에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일반적으로 취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등록세 역시 면세 또는 감면된다. 단,

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내에서 사찰, 사당, 불당, 성당,

교회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록세가 부과

된다.

등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비영리법인이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

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

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의 경우와 같이 등록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 127 조).

상속이 아니면서 무상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할 때 일반적

으로 부동산가액의 1.5%가 등록세로 부과되나, 정부에 등록된 종교단체

와 민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이 소유권을 등기할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0.8%가 부과된다(지방세법 제 131 조).

다섯 번째로 재산세는 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하는 건출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지방세법 제 181 조). 1990년 이전

에는 토지도 재산세 과세대상이었으나 토지분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하여 종합토지세를 시행하면서부터 토지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와 같이 비영리사업자(지방세법 시행령 제 79

조)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나,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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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방세법 제 184 조).

마지막으로 종합토지세는 종전의 토지분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하여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조

세로 환수하려는 토지공개념제도의 일환으로 1989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지방세이다. 종합토지세는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

고 각 소유자별로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한 다음 그 가

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인별 종합토지과세제도이다.

세법이 규정하는 비영리사업자(지방세법 시행령 제 79 조)가 그 사

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경우와

같이 종합토지세도 면제된다. 단,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와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

234 조의 12).

마.비영리법인을 위한 기부금 유인제도

소득세제의 경우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에 한하여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세제상 혜택이 주어

진다.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한도액은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차

이가 나는데 법정기부금에 속하는 기부금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며 표

19은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의 범위를 나타낸다. 지정기부금에 속하

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

한 금액)의 5%와 한도로 비용 처리된다.

개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손금산입한도액을 당해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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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의 필요 경비산입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

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제는 소득세제의 경우와 같이 법정기부금에 속하는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소득의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된다. 지정기부금에 속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법정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의 한도액 내에서 손금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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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전액 손금산입 기부금

내용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

의 손금불산입)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모집규

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에 열거된 기부금

1.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

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

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

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 사내 노동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

는 기부금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

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6.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4회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

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8. 특정연구기관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공

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및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

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특례 등)의 기부금

정치자금

주: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전액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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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료기관 조세관련 선행연구

우리나라 의료업의 관련세제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은 편이 아니어

서 최근의 논문과 단행본을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하였다.

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연구

손원익외 2인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1997)에서

의료기관 관련 세제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의료사업으로부터의 소득을 일

반의료사업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없는 문제점의 해

결방안으로 순수의료목적에 국한하여 일정 비율만큼 손금산입을 허용하

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의료기관의 설립근거에 따라 세제상 차등을

두는 문제점에 대하여 의료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주 고유목적사업인

경우에는 단체의 형태에 차이가 있어도 동등한 세제상 지위를 부여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에서 규

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달리하고 있다. 즉 지방세법 시행령 제

78조 2에서 의과대학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모든 세

목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세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일반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분배가 불가능하며 국가에 귀속되는

등 세제상에서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

본이나 대만 등의 경우처럼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나. 의료기관의 경영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조재국 외 3인은 의료기관의 경영실태와 정책과제 ,(1997)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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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관 관련 세제개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세법간 수익사업 규정 차이 개선은 손원익 외 2인과 동일한

논지를 펴고 있다. 둘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학교법인과 사회복

지법인 등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공익법인간의 형평성 제고

및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단·재단법인 및 의료법인에까지 범위를 확

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부동산등기의 세율 적용에 있어서 정부

에 등록된 종교단체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은 소유권

취득시 등록세율이 1,000분의 8로 되어 있으나 의료법인의 경우 1,000분

의 15로 되어 있다. 이를 개정하여 의료법인도 비영리법인 만큼 저율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중소병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현재 중소병원은 종사자 수

가 200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300병상 이하 또는 종사자수 350인

이하의 병원으로 확대하여 전체 병원 수의 60%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에 주고있는 중소병원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중소병원투자세

액공제, 창업병원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누리게 되어 의료서비스가 향

상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 의료서비스 공급확대에 관한 연구

임동일은 의료서비스 공급확대에 관한 연구 ,(1996)에서 의료서비

스의 확대를 위한 조세지원 중 기부금제도에서 의료기관간에 손금산입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사립학교법 의

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

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전액 손금산입

- 46 -



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

방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전액 손금인

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의료기관간에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법

규정의 개정으로 병원에 대한 기부금이 증가할 경우 병원의 채산이 개선

되어 자생적인 재투자가 증가하며 병원에 대한 신규참여가 증가하여 전

체적인 의료공급이 증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의료서비스 증진과 조세 유인에 관한 연구

전장식은 의료서비스 증진과 조세유인 ,(2000)에서 의료서비스의

증진을 위한 조세유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나열하고 이 요인

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증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

였다. 첫째, 의료서비스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할수록, 의료서비스에 대

한 조세지원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수록, 의료서비스가 비영리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의료서비스증진에 조세유인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영리성을 인정하면서 조세지원을 하여야 양질의 의

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과 의료

비 부담수준에 대한 인식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개인들의 높은 욕

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과 의료비 부담수준은 조세지원만 한다고 개

선될 것이라 보기에는 거리감이 있다고 하였다. 셋째, 조세유인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에 있어서 과세권자는 의료업종사자에 비하여 의료서

비스 증진을 위한 조세유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의료수요자,

조세전문가 집단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과세권자는

되도록 세금을 거두어들이려는 사고가 본질적이라면 의료종사자나 의료

수요자 조세전문가는 조세를 회피하려는 본질적인 사고도 있겠지만 조세

유인이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 47 -



하였다. 넷째, 의료업종사자는 조세전문가에 비하여 의료서비스증진을 위

한 조세유인이 크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국가의 의무

변수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변수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째, 의료수요자와 의료업종사자는 의료서비스증진을 위한 조세유인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의료수요자와 의료업종사자는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조제유인이 크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고 하였다. 여섯째,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자

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하여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조세유인은 독립

변수인 국가의 의무과 의료비부담수준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

다. 일곱째, 연령이 40대 이상인 사람들은 20~30대에 비하여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조세유인이 크고, 의료비 부담 수준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고 있다. 여덟째,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조세유인 요인 중 가

장 중요한 순서로 1,2순위에 의료서비스의 비영리성, 3순위에 조세불공평

성 순으로 나타난 것은 의료서비스의 비영리성을 가장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영리성을 띠고 있고 민간이 차지하는 의료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정책적인 지원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증

진을 위한 조세지원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교육사업도 비영

리 목적으로 백년대계를 위하여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의료서비스업도

인간의 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투자하는 본질은 동일한 데 교육사업과 의

료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에 있어서 차등을 두어 의료서비스분야는 불공평

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이며 의료도 교육과 동일하게 조세지원을 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 비영리법인의 조세부과제도와 과세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1)비영리법인의 조세부과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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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유순은 비영리법인의 조세부과제도에 관한 연구 - 의료법인을

중심으로 - ,(1999)에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국민복지후생중에

서 가장 중요한 국민보건증진과 의료봉사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공익사업

수행기관이며 따라서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이나 본질에 반하는 조

세제도의 모순점을 시정하고 양질의 의료제공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세제의 필요성을 느껴 다음을 주장하였다.

첫째, 의료법인은 그 설립목적이 영리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

료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

함으로서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세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병원의 수가 결정을 일반적으로 국가가 결정할 것

이 아니고 병원수가 결정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에 의하여 타당한 의료

수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의료법인은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서

환자의 치료수가에 대하여는 매출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나 의료법

인이 병원경영을 위해 매입하는 일체의 의료재화에 대하여는 매입부가가

치세를 부과하고 또한 매입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병

원경영의 원가부담을 상승케 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치료수

가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의 면세와 같이 의료재화의 매입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의 면제제도를 규정함으로서 병원경영의 부실을 억제할 수 있

는 조세제도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2)과세쟁점사례분석을 통한 비영리법인과세의 개선방향연구

김대영은 과세쟁점사례분석을 통한 비영리법인과세의 과세방

향 ,(1998)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비영리법인에 대한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세법상의 제규정을 적용하기 이전에 비

영리회계기준을 개선, 신규제정 등 비영리법인의 통일된 회계 기준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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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가 필요하고 영리법인 중 일정규모 이상의 학

교, 병원, 종교기관 등 비과세혜택에 따른 과세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

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도 외부감사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

부금지출에 따른 손금산입을 실제전출이 있을 때에 적용하도록 하여 기

부금손금의 산입시기를 명확화하고, 동시에 기부금지출의 유인확대 방안

에 대하여는 임동일과 동일한 주장을 펴고 있다. 셋째, 비영리공익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부과처분을 주로 하는 과세기관의 심사결정사례나 유권해

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를 벗어난 사

업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과세를 할 수 있다. 넷째, 수익사업에 포함

하고 있는 상업적 연구개발업과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중 교육수

수료 등에서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모두 수익사업

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그 범위를 실제 내용

또는 실비변상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을 판정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관련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이 불확실하게 되고 행정편의적으로 위임하게 하

는 사례를 초래한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연구개발업을 영위하

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실비변상적인 금액지

출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대수입은 고유목적사업이 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대수입일지라도 비과세하도록 과세범

위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전장식의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 다섯째,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도 고유목적사업준

비금설정을 가능케 하여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을 이용한 부동산투기사

례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수행에 따른 과세상

의 특혜를 배제한 개정된 현행 법인세법규정을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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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무료 진료를 포함한 의료업에 사용한 금액

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이 가능

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에 맞추어 법인세법을

보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용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어 손원익 외 2인의 조세정책방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와 단행본에서 의료업

의 조세법에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논의되어 왔다. 의료업의 영리성과

비영리성, 고유목적사업인가 수익사업인가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파생

되는 세법간의 모순적인 서로 다른 규정과 의료기관의 설립근거에 따라

세제상 차등을 두는 조항들에 대한 조세 정책의 개선에 대해 많은 문제

를 제기는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그와 관련된 조세를 병원들이 어느 정도

의 규모로 부담하고 있는 지에 대해 밝힌 연구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병원의 조세부담사례를 실제 조사하여 병원매출에 대해 어느 정도

의 조세를 부담하는지 세목별로 밝혀내고 의료기관 관련 조세제도에 대

한 형평성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의료기관 설립주체별 조세제도 및 준조세

1.의료기관 관련 조세

현행 의료기관과 관련되는 세목은 국세로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

세,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이 있고 지방세로서는 재산세, 종합토

지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등이 있으며 그밖에 관세가 해당

된다.

표20은 우리나라 의료기관 형태별로 관련되는 세목을 요약한 것이

다. 국세의 경우 의료기관의 형태에 따라 차별되는 세목이 특별부가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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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하여 개인병원은 讓渡소득세를,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학

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공의료법인 등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 있다.

한편 지방세의 경우에는 개인병원,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만 의료법인, 학교법

인, 사회복지법인, 공공의료법인 등은 면세되고 있다. 사업소세의 경우에

는 의료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도 납부하고 있다.

표 20. 의료기관의 의료업 관계세목

국 세 지 방 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2 ) 종토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3 )
사업

소세 4 )

개인병원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공공의료법인1 )

=과세, =비과세, =일부과세

주: 1) 지방세법에서 의료법인은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

만 동법 제290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면제함.

2) 비영리사업자이고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

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므로 재산세, 종토세를 납부하지 않음.

3)특별시,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시지역에서의 부동산등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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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과세대상이 됨.

4) 의료법인은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만 납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법인은 사업소세를 납부하고 있음. 학교법인 및 국립대병원 등은

지방세법 제290조에 의하여 비과세됨.

자료:손원익, 권영주,김건수.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한국

조세연구원, 1997.7

가.의료기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표21은 의료기관별 법인세율(소득세율)을 비교한 것이다. 개인병원

의 경우는 공익성은 있으나 비영리성은 없기 때문에 일반영리사업자와

동일하게 누진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법인형태의 의료기관은

의료업이 법인세 비과세 수익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표15에

서 본 바와 같이 16% 내지 28%의 법인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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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병원의 형태별 세율비교

목적 세율 근거

개인병원 영리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10%

4천만원 이하:20%

8천만원 이하:30%

8청만원 초과:40%

상법의 개인사업자

사단,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공공의료법인

비영리

수익사업연간소득이

1억원 이하:16%

1억원 초과:28%

민법 제32조에 의한 의료업을

하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에 의한 법인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사립학교법

특별법에 의한 서울대학병원,

시도의료원 등

나.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기부금

의료기관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경우 표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공공의료법인 등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

어 사실상 법인세가 전액 비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사단,재단법인, 의료법인 등은 수익사업소득의 50%만이 고

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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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의료기관형태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근거
법인세법 제 29 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개인병원

사단 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공공의료법인1 )

해당없음

수익사업소득의 50%범위내

수익사업소득의 50%범위내

수익사업소득 범위내

수익사업소득 범위내

수익사업소득 범위내

주: 1)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수익사업인 의료업에서의 수익에 대하여 재

투자하는 경우에 손비인정여부를 살펴보았다. 반대로 개인이나 법인이

의료기관에 기부금을 납부할 때의 손비인정한도를 요약하면 표23과 같

다.

표 23. 의료기관에 기부금납부시 손비인정 한도

손비인정 한도액

법인의 경우 개인의 경우

개인병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의료법인, 사단

재단법인, 사회복

지법인1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x 5%

개인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개인3 ) : 법인과 동일

근로소득자4 ) : 소득금액의 5%

범위내

학교법인, 서울대

병원 및 국립대

병원2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주: 1)법인세법 제 24 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을 참조

2)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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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제1항을 참조

4)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제1항을 참조

의료법인 및 사단,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

부금에 해당되어 일정한도 이내에만 손금산입되며 학교법인, 서울대학교

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공공법인으로 법정기부

금처럼 간주되어 전액 손금인정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 73 조).

다.특별부가세

법인세법 제 2 조(납세의무)제 2 항 및 제 3 항에 의하여 국가, 지

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를 제외한 모든 법인은 토지 등의 양

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 81 조(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제 82 조(사회복

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제 84 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 등)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공공의료법인 그리고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라.지방세

지방세법은 특별시, 광역시, 도세 또는 시, 군, 구세 등과 같은 지방

세 세목, 과세대상 및 세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병원, 재단, 사단법인 등은 취득세, 등

록세,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의 과세대상

이 되고 있다.

재산세(지방세법 제 184 조), 종합토지세(지방세법 제 234조의 12)

그리고 사업소세(지방세법 제 245 조의 2)의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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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만 수익사업용의 경우에는 그렇

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의 의료업은 지방세

법 시행령 제 78 조의 제 2 항에 의해 수익사업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

문에 비과세된다.

특히 사업소세의 경우 의료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은 사업소세를 납

부하고 있다. 학교법인과 국립대학교의 의료업은 별도로 지방세법 제

290 조에 의하여 비과세되고 있다.

취득세(지방세법 제 107 조), 등록세(지방세법 제 127 조) 그리고 면

허세(지방세법 제 163 조)의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그런데 등록세의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등기할 때에는 등록세가 면제되며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등인 경우에는 등록

세가 면제된다.

의료법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 290 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에

의하여 지방세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고유업무를 위한 목

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

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되 특별시,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시지역

에서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마.기타 세액공제 및 감면

1) 특정시설자본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 25 조)

에너지 절약시설이나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는 법인이나 개인의 경

우에는 투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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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의료취약지역 병원시설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 65 조)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의료법에 의한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업하

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 간

50% 감면한다. 또한 동 지역에서의 개설을 위하여 투자시설을 한 때에

는 투자액의 3%의 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3)의료기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 103 조)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이 렌트겐, 기타의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 광학검사기기 및 기타의 의료기기 등 보다

나은 의료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당해 투자 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

액을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4)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기준에 해

당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중소기업에 포함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

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중소병원의 범위는 병원의 경우

종업원수 200인, 의원의 경우 종업원수 50인 이하이다.

5)부가가치세 면세(부가세법 제 12 조 및 시행령 제 29 조)

의료보건용역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6)관세의 경감(조세특례제한법 제 118 조 제 1 항)

국, 공립의료기관, 지방공사인 의료원 및 의료법인(학교법인, 특수법

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포함)이 도입하는 물품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첨단의료용기기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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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료기관 관련 준조세

가. 병원인력관리와 관계된 법규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

한 법률

병원은 많은 인력이 요구되는 노동 집약체로서 전체 인원의 일정비

율 만큼 국가가 정하는 특정한 인력을 고용할 의무를 가진다. 즉,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9 조에 따라 전체 고용인

원 중 50%까지 취업보호대상자를 의무 고용하여야 하고,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 35 조에 의거 2%의 고용의무를 부담하거나 이 비율에 미달하는 만큼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원무관리와 관계된 법규

1)국민의료보험법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기관으로 지정되고, 요양급여

의 방법, 절차, 범위, 진료수가 통제 및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급여의 실

시 여부 기준을 설정 받으며, 보험 급여의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병원은 의료수요자에 대하여 공급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이 법 제

38 조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은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심사되고 지급

받는다.

2)의료보호법

의료보호법은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

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 59 -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병원은 이 법 제 2 조에서 정한 의료보호 진료

기관이 되는데, 병원은 의료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 신

고 후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진료, 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고, 중

증도에 따라 지정범위와 진료범위가 구분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

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

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 이 경우 병원은 이 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양급

여의 범위와 비용으로 제 40 조 제 3 항의 요양급여를 제공한다.

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

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자동차손해배상책

임법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법과 상법의 특

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병원은 이 법 제 15 조 제 1 항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여 요

양급여를 제공하고, 제 11 조에 의하여 진료수가를 청구한다.

다.시설관리와 관계된 법규

1)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병원은 이 법 제 2 조 제 7 호에서 정한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이 법 시행령 부칙 제 3 조에 의거 30병상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

급 이상의 경우 의료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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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는 때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기존

건축물도 2000년 4월까지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편의시설이

라 함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건축물 출입구 경사로, 출입문, 승강설비, 계

단, 화장실, 공중전화, 점자 블록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모든 시

설과 설비를 말한다.

2)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의료법 제 32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에서 설치,

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서 환자 및 방

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

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원자력법

이 법은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

하여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중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을 이용하

는 의료장비에 대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법규

기타 병원 시설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건축법, 에너지이용합리

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다.

라.환경관리와 관계된 법규

1) 적출물 관리규칙

이 규칙은 병원에서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적출물의

보관, 운반, 처리방법 및 적출물 처리업자의 지정, 기타 적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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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병원에서 발생되는 린넨 등 각종 세탁물의 위생적인 보

관,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폐기물관리법

이 법은 지정폐기물 중 병원에서 배출되는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

물의 사체 등 감염성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 환경 및 생활 환

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 기타 환경관련법규

기타 환경관련 법규로서 수질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오

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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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부 의료기관의 조세 부담 조사

A병원은 허가병상수가 1,226병상, 병원의 유형이 사회복지법인이며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병원이다. B병원은 허가병상수가 400병상, 병원의

유형은 의료법인이며 경영상태는 경상이익을 내고 있다.

1.직접조세

직접조세의 성격인 국세 및 지방세를 분석해 보면 A병원의 경우 조

세부담 과세액이 많은 순서로 보면 1998, 1999년 모두 매입부가세, 소득

세, 부가세, 사업소세, 주민세, 기타(전화세, 인지세, 교육세), 자동차세의

순으로 부담이 많으며 B병원의 경우는 1998년에는 매입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사업소세, 취득세 순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전화

세, 인지세, 교육세)와 자동차세의 조세부담이 동일하다. 1999년에는 매

입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사업소세, 기타(전화세, 인지세, 교육

세), 자동차세, 취득세 순으로 병원별 연도별 조세부담 세목의 부담 순위

는 거의 유사하며 사회복지법인(A병원)과 의료법인(B병원)에 있어서 직

접조세 중 부담이 높은 세목은 매입부가세와 소득세였다. A병원의 경우

경영적자이므로 법인세를, 그리고 병원유형이 사회복지법인이므로 특별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직접조세의 세목에 따라 납부근거와 두 병원

의 조세부담액을 정리하면 표24~표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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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세목별 납부현황(A병원)

단위:백만원

구분 납 부 근 거 98실적 99실적

국 세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14개 세목) - 국세청

-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 (민법제32조)으로 각 사업연도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
- -

- 소득세

거주자의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소득)에 대

하여 과세되며 지급자인 법인은 원천징수의무

자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납부.

예)근로, 퇴직, 사업, 기타 소득 등

4,500 5,000
- 부가세

부가세법상 면세로 열거한 (의료용역 등) 재화나

용역을 제외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부과.

예)임대사업, 주차장사업 등

- 기 타

전화세(전화사용료의 10% , 교육기관은 면세)

인지세(과세대상 문서), 교육세 (지방세목 중 균

등할주민세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
지방세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제세 - 지방자치단체

- 주민세

소득세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야 할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납부 (10% )

법인세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야 할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납부 (10% )

균등할: 자본금 100억이상 + 상시종업원 100인

이상 적용 (500천원) 830 830

- 사업소세

재산할: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

(과표 x 250원 / m 2 )

종업원할: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과

(과표 x 0.5 % )

- 자동차세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배기량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납부

- 취득세 등
취득, 등록, 면허세 등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적용
- -

계 5,330 5,830

- 64 -



표 25. 세목별 납부현황(B병원)

단위:백만원

구분 납 부 근 거 98실적 99실적

국 세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14개 세목) - 국세청

-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민법제32조)으로 각 사업연도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

1,920 2,200
- 소득세

거주자의 모든 소득(비거주자는 국내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지급자인 법인은 원천징수의

무자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납부.

예)근로, 퇴직, 사업, 기타 소득 등

- 기타

전화세 (전화사용료의 10% , 교육기관은 면세)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교육세 (지방세목 중

균등할주민세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

- 특별

부가세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

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 -

지방세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제세 - 지방자치단체

- 주민세

소득세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

여야 할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납부 (10% )

법인세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

여야 할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납부 (10% )

균등할: 자본금 100억이상 + 상시종업원 100

인 이상 적용 (500천원)

300 300
- 사업

소세

재산할: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

(과표 x 250원 / m 2 )

종업원할: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

과(과표 x 0.5 % )

- 자동차세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배기량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납부

- 취득세

등

취득, 등록, 면허세 등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적용

계 2,220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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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매입불공제 부가가치세 납부현황(A병원)

단위:백만원

구 분
1998년 1999년

매입가격 매입부가세 매입가격 매입부가세

재료비

(약 품

진료재료 외)

6,300 6,300 80,000 8,000

투자비 6,300 630 8,500 850

관리비 23,000 2,300 37,000 3,700
계 92,300 9,230 125,500 12,550

납부근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

공제(매출세액- 매입세액=납부세액)불가

표 27. 매입불공제 부가가치세 납부현황(B병원)

단위:백만원

매입부가세
1998년 1999년

2,380 2,870

납부근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

공제(매출세액- 매입세액=납부세액)불가

2.간접조세

간접조세의 성격인 준조세를 분석해보면 A, B병원별 연도별 부담액

이 높은 순위가 상위 4위까지는 동일하며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의료보

험료, 산재보험료의 순서이다. 간접조세의 세목에 따라 납부근거와 두 병

원의 준조세부담액을 정리하면 표28, 표29와 같다.

- 66 -



표 28. 준조세 납부현황(A병원)
단위:백만원

구 분 산 정 근 거
98병원
부담액

99병원
부담액

1.의료보험료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준용하는 의
료보험료 표준보수월액 근거
- 표준보수월액의 3% 부담 (사업주
1.5% , 근로자 1.5% 부담)

584 606

2.고용보험료
임금총액의 2.0% (사업주 1.5% , 근로
자 0.5% )

772 855

3.산재보험료
임금총액의 0.6% (전액 병원부담,
2000년 부담률 0.6% 동일)

305 345

4.임금채권
보상보험료

임금총액의 0.03% (전액 병원부담,
2000년 부담률 0.09% 변동)

63 17

5.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표준소득월액 조
견표 준용
- 표준소득월액 조견표의 9% (사업
주 4.5% , 본인 4.5% , 99년 4월부터)
- 99년 3월까지 사업주 3% , 본인
6% (월급여 3% , 퇴충 3% )

1,760 2,263

6.장애인고용
분담금

상시 근로자 3백인상 사업장 적용
(2% , 의료업 50% 적용 1% )
미고용장애인 1인에 대해 연간
2,484阡 부담

54 54

7.교통유발분담금
전체 건평대비 주차장 면수 기준
주차 10대이상은 평방미터당 700원
(10대 미만은 평방미터당 350원)

130 130

8.보훈대상
채용관련

재적인원의 5%
미달시 1인당 과태료 5백만원을 연
간 최대 4회 징수 후 강제고용명령

- -

9.적출물 처리관련

2000년 2월 21일부로 보건복지부
적출물처리규칙에 따라 복지부
지정용기 사용 의무화(기존 보통
비닐팩 사용)

- 120

10.환경개선
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해
대기와 수질개선을 위해
LN G연료사용량과 용수사용량에
각종 계수를 적용

165 237

11.방사성
동위원소

안전관리비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동위원소협회 등)
- 협회비, 안전교육비 등

50 50

계 3883 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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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준조세 납부현황(B병원)

단위:백만원

구 분 산 정 근 거 98병원부담액 99병원부담액

1.의료보험료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준용하는 의
료보험료 표준보수월액 근거 - 표
준보수월액의 3% 부담(사업주
1.5% , 근로자 1.5% 부담)

150 156

2.고용보험료
임금총액의 2.0% (사업주 1.5% , 근
로자 0.5% )

256 233

3.산재보험료
임금총액의 0.6% (전액 병원부담,
2000년 부담률 0.6% 동일)

135 136

4.임금채권보상보
험료

임금총액의 0.03% (전액 병원부담,
2000년 부담률 0.09% 변동)

- -

5.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표준소득월액 조
견표 준용
- 표준소득월액 조견표의 9% (사업
주 4.5% , 본인 4.5% , 99년 4월부터)
- 99년 3월까지 사업주 3% , 본인
6% (월급여 3% , 퇴충 3% )

427 632

6.장애인고용분담
금

상시 근로자 3백인상 사업장 적용
(2% , 의료업 50% 적용 1% )
미고용장애인 1인에 대해 연간
2,484阡 부담

6 17

7.교통유발분담금
전체 건평대비 주차장 면수 기준
주차 10대이상은 평방미터당 700원
(10대 미만은 평방미터당 350원)

9 9

8.보훈대상
채용관련

재적인원의 5% 미달시 1인당 과태
료 5백만원을 연간 최대 4회 징수
후 강제고용명령

- -

9.적출물
처리관련

2000년 2월 21일부로 보건복지부
적출물처리규칙에 따라 복지부
지정용기 사용 의무화 (기존 보통
비닐팩 사용)

66 69

10.환경개선부담
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해
대기와 수질개선을 위해
LNG연료사용량과 용수사용량에
각종 계수를 적용

16 18

11.방사성
동위원소

안전관리비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동위원소협회 등)
- 협회비, 안전교육비 등

1 1

계 1,066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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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복지법인 병원과 의료법인 병원의 조세부담 비교

두 병원의 법인유형 차이로 세목별로 조세부담 비교가 기대되었던

특별부가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법인세는 의료법인의 자산양도의

발생이 없었고 사회복지법인의 경영적자로 실제 비교를 할 수 없었으나

유형이 다른 양 법인간에 세목별 조세부담액 산출비교분석결과가 가장

부담이 높았던 항목은 표30에서 보여 주듯이 매입불공제 부가가치세액임

을 알 수 있다.

표 30. 두 병원의 매출액 대비 조세부담현황

단위:백만원

A 병원 B 병원

1998 1999 1998 1999

매출액 250,000 290,000 63,200 66,800

조

세

부

담

액

국세 4,500 5,000 1,920 2,200

지방세 830 830 300 300

매입부가세 9,230 12,550 2,380 2,870

준조세 3,883 4,677 1,066 1,271

계 18,443 23,057 5,666 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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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의료기관 조세부담 형평성 분석

의료기관 관련 조세제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다양한 차이점이 있

으나 실제 조세부담 조사를 근거로 핵심이 되는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그러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업에서 발생한 수

익에 대해서는 일반 영리법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16~28%의 동일한 법

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소득의 100분의 50한도에

서 손금 산입되나(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

항) 사립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 병원의 수익은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

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 1항).

3.기부금의 손금인정

의료법인, 사단·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출연자가 법인,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인 경우 각각 다음과 같이 지정기

부금으로 처리된다.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한도=(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법정기부 한도)

의 5%(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개인사업자의 경우: 손금산입한도=(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법정기

부 한도)의 5%(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근로소득자의 경우: 손금산입한도=근로소득금액의 5%(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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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기부하는 경우에 있

어서 출연자가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정기부금 처리와 근로소득자

의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손금산입한도=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

금)X100%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근로소득자의 경우: 손금산입한도=(근로소득금액의 5%)+(근로소득금액의 5%와

기부금 지출액 중 적은 금액)[소득세법 제52조]

4.의료기관 종사자의 소득세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로

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대학부속병원에 근무하는 의과대학교수의 연구보조비 중 총

급여의 일정범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

5.부가가치세

부가가치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이에

참여한 각 기업이 추가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Added Value)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부가가치 세제의 기본 논리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원에 납품하는 약품, 진료재료, 장비 등의 최

종 사용자는 의료서비스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

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병원이 공급받고 있는

제품가격의 10% 부가가치세를 병원이 부담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17

조 제2항 제4조).

또한 대리납부 처리시 면세사업자는 본인의 세금이 아니면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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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만 하고 환급을 못 받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의

사, 간호사, 조무사 등 의료와 관련된 용역의 제공이 과세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면 과세 처리되고 있다.

6. 사업소세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병원, 교육법에 의한 의과대학부속병원

은 비과세된다(지방세법 제 245조 제2항).

7.등록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이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시

지역에서의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를 과세하나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

학교병원 등의 공공의료법인은 비과세 처리된다(지방세법 제290조 제 1

항 제17호).

8.관세

관세법의 학술연구용품 감면율 규정에 의하여 공급의료기관 및 학

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으

로 정하고 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또한 국·공립의료기관, 지방공사인 의료인 및 의료법인(학교법인·

특수법인·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의료기관을 포함)이

도입하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첨단의료용기기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경감하는 물품과 경감율을 재정

경제부령으로(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 정한다고 하였으나 경감율

에 대한 시행령이 없어 과세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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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결론 - 세법별 문제점 분석 및 개 선방안

1.법인세법 관련

의료기관이 무상진료 등 자선 사업을 제외한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일반의료행위를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게 되어 있

으며 개인병원이 의료법인으로 전환시 의무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되어 이

윤의 분배가 불허되고, 정산시에는 모든 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는 공익성

에도 불구하고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의료사업으로부터의

소득을 일반 의료사업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의료기관간 수익사업소득의 손금산입

기준도 달라서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의 50% 산출금액을 손금산입 가능한

데 반하여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은

소득의 전액을 손금산입 가능하여 사실상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므

로 의료사업으로부터의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하여 의료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순수 의료목적에 국한하여 그 비용의 일정부분을 손

금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모든 세목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

진 대상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에 대한 손금산입의 기준도 학교법인 등과 형평있게 조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내국인이 사립학교나 국공립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출연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손금 인정된다.

따라서 일반 기부자가 사립학교나 국공립병원에 기부금 한도에 부담없이

기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

지법인, 의료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반 기부자가 기부시 지정기부

금으로 처리되므로 기부금의 한도액이 대학병원 보다 적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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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공공보다는 민간에 의해 주도되어 이루어

져왔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

인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민간기부금의 유입이 활성화되어 의료서비스의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도 국공립병원과 동등한

기부금제도가 지원되어야 한다.

3.소득세법 관련

사립대학교의 의과대학 임상학 교수가 당 대학의 일부인 부속병원에서

지급받는 진료수당 등의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부속병원이 아닌 병원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소

득세는 소득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급자의 소속이나 지위에

따라 과세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그러므로 대

학교수의 신분이고 소득발생의 유형이 같으면 총 급여의 범위에 포함하

여 비과세 소득의 계산과표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4.부가가치세법 관련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효과는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나 현재 의료행위에 대한 면세는 부분적 면세

이고 의료수익에 부가가치가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결국 부가세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형태가 됨으로 면세의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의

료를 위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완전면세(영세율)를 적용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리납부부가세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상대방의 세금을 부담하

는 모순적인 조항이므로 과세사업처럼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도록 하거나

과세 제외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료관

련 용역 제공시의 과세도 과세나 면세처리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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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고 거래 유형에 따라 정해져야 하므로 의료 용역을 면세범

위에 포함시켜 면세처리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5.지방세법 관련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은 사업소세를

비과세 처리하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은 사업소세를 납부하고 있

다. 동종의 업을 수행함에 있어 운영의 주체에 따라 과세·비과세를 구

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이 대도시 지역에서 법인설립,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를 과세하

는 반면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 병원 등의 공공의료법인은 비과

세 처리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봄으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에 대해서는 사업소세와 대도시 지역에서의 등록세 비과세를, 학교법인

에 대해서는 대도시지역에서의 등록세 비과세 처리를 제시한다.

6.관세법 관련

공공의료기관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 물품에

대해서 관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있다. 대학병원 이외에도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교육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취지에서 동일

한 관세경감을 해줄 것을 제시한다.

또한 국내 제작이 곤란한 첨단의료기기인 경우 관세 경감의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시 8%의 세금이 부

과되는 것에 대하여는 의료수준의 발전을 위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면세처리 해줄 것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별 조세구조 형평성 분석을

위해 조세법상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별로 세제상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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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료기관 중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두 가지의 과세 실태를 분석하

였으며 실제 조세 부담이 많은 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료기관

관련세제의 형평성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세법별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의료기관 관련세제의

전체적인 개선방향을 말하면 의료법상 의료법인을 비영리기관으로 규정

하면서 세법상 조세지원은 비영리법인의 지위를 갖으며 법인세법상 의료

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사업에 재투자를 위한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다. 또한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등에서 비영리법

인의 범위가 서로 상이하여 같은 의료법인일지라도 국립대학교병원, 학

교법인의료업, 사회복지법인의료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세법간

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설립근거에 따라 세제상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한 적합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의료사

업이 비영리법인의 주요고유목적사업인 경우는 단체의 설립형태 또는 등

록 부처에 차이가 있어도 동등한 세제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일 것이다. 또한 외국의 경우와 같이 영리와 비영리의 선

택을 가능하게 하여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확실한 세제상 혜택을 주되 의

료기관은 경영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다양한 설립주체 중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

인 두 기관의 조세부담을 실제로 조사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분석하

고자 한 데 의미가 있으며 일부 기관만을 분석하였으므로 의료기관 전체

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고 하겠다. 향후 의료기관의 다양

한 설립주체별로 빠짐없이 실제 조세 부담 내역을 조사하여 세목의 타당

성 검토 및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분석하도록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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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f the taxation sy stem for

medical care institutions

Hee Jeong Kim

Department of Hospit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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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Myongsei Sohn, M .D., Ph D)

In korea, We have various kinds of medical institutions ranging

from a private commercial hospital to a medical corporation, a social

welfare corporation, and a public service medical institution which are

all non - profit . All of these medical institutes as backbones to the

national health improvement and medical delivery system ' s main

provider s take their social role and function by taking charge of

national health and medical care on behalf of the nation .

Despite all their effort s and contribution, it is true that civil

medical institutes are not rewarded enough for their effort s . For

example, our medical law has some contradiction with the taxation

law . According to the medical law , a medical corporation is non -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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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but the taxation law consider s medical corporation as a

profit organization in taxational support . And taxational support for

medical institutes are appli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ir establishing

subjects . Policies that are unfavorable to hospitals and unrealistic fee

schedule of medical insurance have been major problems of the

hospital.

T he government recently made an announcement that many

changes of medical policies in various fields were imminent . Now , it

is required that hospitals should try to be transparent and normal in

their management .

T his research will consider motives to increase civil donation and

tax reduction of medical institutions in an effort s to improve their

payability . It intends to analyze problems in the taxation system of

medical institutions and suggest better measures about them . For this,

the status of medical institutes in Korea, their non - profitableness and

taxation system for non - profit corporations have been examined. T he

taxation system and quasi tax , applied to each establishing subject s

are also analyzed through these studies and documents on the

taxation of medical institutes . In addition, the equity problems of

taxation among medical institutes and solutions to them are suggested

here. T he results of the research is as follow s .

Fir st , in relation to corporation tax , profit s form medical practice

should be allowed to be taken into account a deduction as a reserve

fund for the object of essential pro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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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 law on tax reduction and

exemption, the limit of a donation considered a deduction to social

welfare corporations or medical corporations should be decided by the

same standard as national or public hospitals .

T hird, in relation to income tax , subsidies for research, which are

given to the staffs of university and junior college are excluded from

their earned income in a given portion of the total income. Likewise,

professors ' incomes from not only university hospitals but other

hospitals should be included in the total and the standard of

assessment of tax exemption .

Fourth , in relation to value added tax , the effects of goods and

services , exempted from taxation are for final consumers . But tax

exemption on medical practice is partial and there are no added

values to medical profit s , patients actually pay all value including . No

tax rates should be given to the goods and services provided

medically . When medically related services are supplied by taxation

business,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range of tax exemption .

Fifth , in relation to local tax , the business office tax and

registered tax in the metropolitan area of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 and medical institutes like Seoul National Univer sity

Hospital and other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hould be exempted

from taxation . And the registered tax in the metropolitan area of the

educational foundation also should be exempted.

Sixth , in relation to customs duty medical institutes desig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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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raining hospitals like university hospitals should be given a

reduction on articles for academic researches and high- technology

medical instrument s that are hard to make domestically . T hese

should be exempted from taxation by applying flexible tax rates of

customs duties reduction provisions .

After considering measures to improve the medical institute

related system of taxation, we reached this conclusion . If medical

institutes ' practice is a non - profit corporations ' main original purpose

, they should have equal status in taxation though they have different

forms of establishment and registration . And medical institutes should

choose between profit and non - profit . If they choose to be non - profit ,

the institutes can get some taxational benefit . At the same time, they

should have transparent managements .

T his research was quite significant in analyzing the equity of

taxation by investigating medical corporations and social welfare

corporations ' tax expenses . But the research had some limit s in that

it analyzed only a few institutes . T he next research needs to

investigate the actual tax burdens of all kinds of institutes and

analyze the propriety of tax article and the equity of taxation .

Key word: taxation system ; equity of taxation ; non - profi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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